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6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

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

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

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

제2019-47호, 2019.3.2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
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하-70 온냉경락

요법란 다음에 하-71 추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

제1절 시술료   
하-71 추나요법(推拿療法)

주:1.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
록한 경우에 산정한다.

2.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
정한다.

3.「가」, 「나」, 「다」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
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.

40710 가. 단순추나 219.50
주: 관절가동추나, 근막추나, 관절신연추나를 실시

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

한 경우에 산정한다.
40720 나. 복잡추나 370.60

주: 1.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.
40721 2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본인부담률 80%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
소정점수를 산정한다.

40730 다. 특수(탈구)추나 568.08

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
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 개   정   안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

상대가치점수 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

상대가치점수 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

및 산정지침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

및 산정지침

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

제1절 시술료 제1절 시술료
<신 설> <신 설> 하-71 추나요법(推拿療法)

<신 설> 주:1.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
결과를 진료기록부에 
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.

<신 설> 2. 1일 2회 이상 실시한 
경우에도 1일 1회만 
산정한다.

<신 설> 3. 「가」, 「나」, 「다」 각 
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
경우에는 한 가지만 
산정한다.

<신 설> <신 설> 40710 가. 단순추나............219.50점

<신 설> 주: 관절가동추나, 근막추나,
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
경우에 산정한다.

<신 설> <신 설> 40720 나. 복잡추나..........370.60점

<신 설> 주: 1.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
경우에 산정한다.

<신 설> <신 설> 40721 2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
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본인부담률 80%에 해당하는
경우에 적용하며 
소정점수를 산정한다

<신 설> <신 설> 40730 다. 특수(탈구)추나.....568.08점


